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상생협력기금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유

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급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금지원은 협력사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협력사가 비용을 집행

한 일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의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합니다.  
 

2. 지급신청은 지원사업 연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해당연도 내에 비용집행을 

한 경우에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사업기간 내에 집행한 비용만 지급신

청이 가능합니다. 

※ 단, 임금격차완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은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은 실비(실사용금액)를 지원하오니,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사업별 지원한도금액이 있으며, 한도 금액은 배포해

드린 ‘2019년도 지원사업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VAT)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신청 시 공급금액만을 

신청하시되, 면세일 경우에는 전액 신청하셔도 됩니다. 
 

5. 지급신청은 매분기 연4회로 나누어 접수(분기 익월 초)를 받습니다. 해당분기

에 집행한 비용만 지원되오니 지급신청 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6. 지급신청은 신청한 지원사업에만 국한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7. 설비투자, 전산시스템 구축, R&D투자 등의 지원사업은 실사용 확인을 위해 업

체 방문.확인을 하거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지원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기획감사팀 박지식 과장 / 053)760-3714 


